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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In the era often million passengers carried by coastal

passengerships atKorea sea,concerns overtheirsafety and
security management have becomeincreasingly intertwined.
Afterthe tragedy terrorism by air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onSeptember11,2001,anycountrytriesto seeka
solutiontotheriskofterrorism andpreparemaritimesecurity
contribution program to prevent maritime security threats
economically ,efficiently andsafelywithminimum risk.The
international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such as the
WeaponsofMass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
ContainerSecurityInitiative(CSI)andInternationalCodeforthe
SecurityofShipandofPortFacilities(ISPS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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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farers,safetyoperator,coastguardand otherauthorities
including ship companies should pay their attentions to the
safety andsecurity threatsoccurredtocoastalpassengerships.
ThesafetyoperatordescribedintheMarineTransportationAct,
Article24 isvery importantto ensurethesafeoperation of
passengerships.Theirfunctionandresponsibilityextendnotonly
to ship safety but also to its security. The coastal
passengershipsarelikely tobesubjecttoterrorism andother
menacestosecuritybecauseofitsweaknessofsecuringhostage
andaccessibility.
Itisnecessarytoevaluatethepresentstatusofsafetyand

security consciousness ofpeople who work in the field of
passengertransportation atsea.Thequestionnaireonthepeople
such as seafarers, safety operator, coastguard men and
passengers was carried out in order to develope political
alternativeplansofsafetyandsecuritycultureunderthenewly
safetyandsecurityenvironment. It'smaincontentisasfollow:
the satisfaction level of safety and security education,
threatening elementsofpassengerships,countermeasurestothe
threatofsecurity,security,suitability ofsecurity equipments,
andsystemicpreventionofsecurityaccidents.
As a resultofbasic survey, itwere founded thatthe

securitywork wouldbethefieldduty,thesecuritycultureis
notformedand theeducation-drillagainstthreatofsecurity
should be strengthen in passengerships. In addition, it is
necessarytodevelopethesecurityequipmentsandtoadvance
laws and regimes in relation to the passengership security
management.
Thisstudyaimstodevelopeapassengershipsecuritycod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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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o prevent any terrorisms or associated-terrorisms in
coastal passengerships. The code applied to all coastal
passengershipswhich arenotengagedin internationalvoyage,
and to their terminals would supplement the weakness of
securityinISPSCode.
Themainstructuresof passengershipsecuritycodereferto

thesecuritycontrolmanagement,establishmentofsecuritylevel
andbasicplanforpassengershipssecurity,andwithregardto
safety andsecurity within ashipdiscussestheprohibition of
dangerous articles, ship police, authority of master and
obligationofpassengerstocooperatetomaintainsafety.
Inaddition,inrelationtoauditforshipsecurityandissueof

shipsecuritycertificateitdealswiththeauditforpassengership
security and security plan,ship security record,passengership
security alertsystem,security education and drill,auditfor
security and issueofshipsecurity,establishing ofemergency
plan,security measure,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field
status.

Forthesecurityofpassengershipterminalfacilityandship
itdiscussesindetailtothesecurityofpassengershipterminal
facility,designating aprotectedareain passengershipterminal
facility,permissiontoenterandleavetheprotectedarea,safety
ofpassengersandshipsecurity,searchforpassengers,search
for non-passengers,security check for transitand changing
passengers,controlontheprovisions,countermeasureincaseof
failureonsecuritycheck,andsecurityofship'sdocumentand
securitymanagementprocedures.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countermeasure for the

terrorism ofshipsitproposesadetailedplanwithrespectto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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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ofbrokenterrorism ofshipsandreportsystem,installation
andoperationofterrorism ofmaritimeoperationsheadquarters,
theorderofpriority tosuppressterrorism ofships,operation
andmobilizationofcounterterrorism specialattackcorps,and
withrespecttosecuring ofshipsecurityequipmentsdescribes
thesecuring ofship security equipmentsand themaintaining
searching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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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우리나라에서 연안여객선은 주로 3000여개 도서 주민들의 중요한 교
통수단으로 연간 1,000만명1)의 여객과 생활물자 등 화물을 수송하고 있
으며, 최근에는 해양레저 및 관광산업의 발달로 그 수요가 점차로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우리나라는 900마일의 해안선과 육지의 4.5배에 달하
는 관할해역을 가진 자연적인 해양국가일 뿐만 아니라,특히 조선업 세
계 1위,해운업 세계 8위로 전 세계 해양산업의 선도(先導)국가이다.해
양에서 지속적으로 왕성한 가치창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해양주권수호와 해상치안유지가 선행되고 해양활동에 안전이 담보되
어야 할 것이다.과거의 군사적 의미를 강조하던 전통적인 안보개념이
확대되어 해상테러․해적행위․밀수․밀입국 등이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해양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하고 있
다.세계경제의 생명줄인 국제항로에도 리스크(risk)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에 의한 테러사건 이후 해상

에서의 테러 등 보안사고의 리스크(risk)가 높게 평가되어 LNG 및 LPG
운송선박 등을 포함한 해상화물 운송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해상분야 보안강화코드인
ISPS Code(TheInternationalShipandPortfacilitySecurityCode)가
제정되어 2004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고시로
ISPSCode를 강제하고 있다.그런데 그 적용대상 선박이 국제항해에 종
사하는 여객선과 500톤 이상의 화물선,이동식 해상구조물,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 제한되어 있다.그러나 2006년

1) 

해운법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에 의한 여객선의 2005년도 수송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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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소말리아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된 원양어선 ‘동원호’나 연안여
객선들은 적용대상 선박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리고 연안여객선은 다수
의 인질확보가 쉽고 비교적 선박에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테러의 대상
이 되기 쉽고 다른 보안위협에도 취약하다.
연안여객선 운항 현황은 61개 여객선 선사가 운영하는 101항로에 161척

(예비선 포함)의 선박이 운항하고 있다.여객선 해양안전사고의 예방과 방지
를 목적으로 해양경찰 및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과 해양안전관련
규제의 강화,운항관리자2)에 의한 운항관리의 효과로 여객선 안전사고(safetyaccident)
의 리스크(risk)는 감소하고 있으나,해상에서의 테러 등 보안사고(securityincident)
의 발생 개연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2분에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이 대

중교통 수단,다중이용시설 등에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3)또는 준(準)
테러4)가 해양에서,특히 여객선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본 연구
에서는 테러나 준(準)테러가 연안여객선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연안여객
선 보안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111...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와와와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여객선 운항현황과 기존의 여객선 안전관리제
도를 고찰하고 5년간의 여객선 사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고의 원인과
경향을 분석하였다.또한 운항관리자제도의 개선방안,연안여객선 안전
및 보안관리의 일원화 방안,연안여객선 보안관리코드의 제정을 제안하
였다.

2) 해운법 제24조.

3) 

박순진,“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17권,한국공안행정
학회,2004,206쪽 참조.

4) 

본 논문에서 ‘준(準)테러(Associated-terrorisms)’라는 용어는 테러에 비길만하다는 의미로서만 사용하고
자 하는 私見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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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본 연구에서는 보안위협을 저감하는 방안과 보안문화 정착방안
의 기초 연구로서 여객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하여 안전 및 보안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객선 종사자,
여객,관리자들의 안전의식과 보안의식을 비교 분석하였고 새로운 해양
안전 및 보안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연안여객선의 보안취약성을 보완 강
화할 수 있는 연안여객선 보안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111...333논논논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논문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의 흐름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FLOW CHART상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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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서 론론론

□ 9.11항공기테러,대구지하철참사 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안안안전전전 및및및 보보보안안안관관관리리리 현현현황황황 분분분석석석
□ 여객선현황,여객수송인원 등 여객선 운항현황 및 여객선
사고를 분석하였고,안전관리체계와 운항관리자제도를 중심
으로 한 여객선 안전관리제도 분석
□ 보안위협 및 리스크(risk),해양보안의 취약성,선박보안의
취약성,국제적 대응,연안여객선의 보안을 내용으로 하는 여
객선 보안관리제도 분석

해해해양양양 안안안전전전 및및및 보보보안안안의의의식식식조조조사사사
□ 여객선 선박직원,운항관리자,해양경찰관,여객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
□ 안전 및 보안직무 만족도,안전 및 보안교육의 필요도,업
무만족도와 교육의 필요성 비교,여객선의 위협요소,보안위
협에 대한 대응도,안전ㆍ보안장비의 적합도,보안사고의 시
스템적 예방도를 표현
□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를 도출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보보보안안안시시시스스스템템템
□ 연안여객선 보안관리코드의 제정 배경과 목적
□ 보안통제조치,선박공안제도,보안심사와 보안증서 발급,
여객선터미널시설의 보안,선박테러에 대한 대응,선박보안장
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안여객선 보안관리코드

결결결 론론론

<그림1>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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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안안안전전전 및및및 보보보안안안관관관리리리 현현현황황황 분분분석석석

222...111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항항항현현현황황황 및및및 사사사고고고분분분석석석

222...111...111 여여여객객객선선선 현현현황황황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많은 도서민의 도시 이주로 도서에
상주하는 사람들의 교통 편익 뿐 아니라,국민소득 증가로 해상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초쾌속 여객선 및 카훼리 여객선(차량운
송겸용 여객선 포함)의 등장으로 편리성이 증대되고 있다.<표1>은 최
근 연간 여객선의 등록 척수의 추이를 나타낸다.
한편,선종별 여객선 현황은 <그림2>와 같이 1970-1980년대 대부분을

차지했던 일반선은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운항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
는 초쾌속선과 여객 및 차량을 함께 수송할 수 있는 카훼리여객선(차량
운송겸용 여객선 포함)의 비율이 전체여객선의 67%를 점유하고 있다.

222...111...222여여여객객객 수수수송송송 인인인원원원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연안여객선 이용객수가 국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점차로 증가하는 한편,유람선에 의한 해상여행객수는 감소 추세
이다.해상을 이용한 여객수송인원은 연간 3000천만명(유람선포함)에 육
박하고 있다.

222...111...333여여여객객객선선선 사사사고고고 분분분석석석

1999년부터 2003까지의 5년간 여객선의 사고 종류별 해양사고의 통계
는 <표3>에서와 같다.여객선의 해양사고는 연평균 13번의 해양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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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고 충돌사고의 비율이 38%로 가장 높다.인명사상,운항저해,해
양오염사고를 제외한 손상별 여객선 사고 재해규모는 <표4>와 같이 경
손 비율이 55%에 달하고 있고 전손 비율도 6%에 이르고 있다.
또한 <그림3>과 같이 여객선 사고의 원인은 운항과실이 58.53%로 제

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장비결함,부적절한 안전관리,부적합한 교통
환경들이 원인이었다.그 밖의 여객선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의 이직,승
선기피,고령화 등은 안전운항을 위협하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
다.<그림4>와 선박종류별 해양사고 발생률을 비교하면 여객선이 화물
선 다음으로 높다.여객선 사고유형을 보면 <그림5>와 같이 충돌이 가
장 많고 다음은 접촉의 순이다.여객선의 연도별 안전사고율 변화를 보
면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
다가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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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선종별 여객선 현황 [단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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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년년도도도
선선선종종종 111999999999 222000000000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여객선 8,904634 9,689,748 9,314,699 9,425,278 10,119412
유람선 25,589,931 26,096,778 19,432,959 17,327,793 17,495,016
계계계 333444,,,444999444,,,555666555 333555,,,777888666,,,555222666 222888,,,777444777,,,666555888 222666,,,777555333,,,000777111 222777,,,666111444,,,444222888

<표2>해상여객수송인원 [단위 :명]

년년년도도도
사사사고고고
종종종류류류

111999999999 222000000000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계계계
충돌 4 4 6 4 7 25
접촉 - 1 - 5 - 6
좌초 - 3 1 2 1 7
전복 - - 1 - - 1

화재,폭발 1 2 4 - - 7
침몰 - - - 1 - 1

기관손상 5 2 1 1 - 9
조난 - - - - - 0

인명사상 2 - - - 2 4
기타 3 2 - 1 - 6
계계계 111555 111444 111333 111444 111000 666666

<표3>사고종류별 해양사고통계 [단위 :건]

년년년도도도
재재재해해해 111999999999 222000000000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계계계
전손 - - 1 2 - 3
중손 1 4 2 1 2 10
경손 4 8 6 8 2 28
무손 1 2 2 3 2 10
계계계 666 111444 111111 111444 666 555111

<표4>손상별 여객선사고 재해규모 [단위 :건]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여객선 등록 척수 171 168 175 190 188

<표1>연안여객선의 등록추이 [단위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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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여객선 사고원인 [단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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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선박종류별 해양사고 발생률 비교



- 11 -

<그림5>여객선 사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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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여객선의 연도별 안전사고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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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여여여객객객선선선 안안안전전전관관관리리리제제제도도도 분분분석석석

222...222...111 안안안전전전관관관리리리체체체계계계의의의 법법법원원원(((法法法源源源)))

해상여객 운송업에 있어 안전운항은 무엇보다도 선행요건이고 운항
중 인명의 안전은 선주의 절대적인 책무이기도 하다.따라서 해운법 제
24조의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에서 선임하게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의 근간이 되는 여객선운항관리규칙을 제정,해양경찰청의 감독하에
한국해운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케 하였다.
여객선 운항관리제도와 관련된 법,규칙,지침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해운법 제23조 및 제24조
나.해상교통안전법
다.한국해운조합법(제6조)
라.여객선운항관리규칙(해양수산부령 제86호,‘99.1.8개정)
마.여객선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1999-53호,‘99.2.12개정)
바.종선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1999-54호,‘99.2.12개정)
사.여객선운항관리실 운영지침(한국해운조합내규)

222...222...222 안안안전전전관관관리리리체체체계계계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
본부에서는 각 지부 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업무를 지원 및 지휘․감독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각 지부 운항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실
질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본․지부의 관리체계는 <표5>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전국 운항관리
자 배치현황은 <표6>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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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333운운운항항항관관관리리리자자자의의의 직직직무무무555)))

111)))지지지도도도 및및및 점점점검검검 분분분야야야

가.여객운송사업자ㆍ안전관리담당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나.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의견 제시
다.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에 대한 업무지도
라.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승선지도를 포함한다)
마.여객선 및 종선 안전점검

222)))운운운항항항정정정보보보수수수집집집 분분분야야야

가.출항전 기상상황의 선장에 대한 통보
나.항로 상황,항내 사정,부두시설의 현황
다.해역별 기상조건 및 해상조건
라.기타 여객선의 동태 등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

333)))안안안전전전확확확보보보를를를 위위위한한한 확확확인인인 및및및 조조조치치치

가.선장이 제출한 출항전 점검보고서의 서면 확인
나.여객선의 입ㆍ출항보고의 수리
다.여객선의 승선정원초과여부 및 화물의 적재정량초과여부의 확인 기
타 운항질서의 유지

라.선장의 선내비상훈련의 실시 여부의 확인
마.구명기구ㆍ소화설비ㆍ해도 기타 항행용구의 완비여부 확인
바.입출항보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역호출에 의한 보고사항 확인

5) 여객선운항관리규칙(해양수산부령 제259호, 2003.11.2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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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현지 기상상황의 확인
아.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의 확인

222...222...444 운운운항항항관관관리리리자자자의의의 사사사실실실관관관계계계조조조사사사 권권권한한한 부부부여여여

해상여객 1,000만명6)시대를 맞이하여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해운법
제24조의 운항관리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기존의 과적
과승 등 감항성 위주의 안전환경에서 테러위협,광인(狂人),선박에 적재
한 위험물,자연재해 등 위험요소가 다양해지고 있다.그러나 운항관리자
는 여객선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험물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의 선행조건인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해양경찰관직무집행으로 오
인 받게 될 소지마저 안고 있다.그러므로 운항관리자의 직무에 사실관
계조사 및 확인에 관한 명시된 규정이 필요하다.개별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수많은 특수법인7)의 예에서 보듯이 해운법 제24조에 의하여 특수
법인인 한국해운조합에서 선임한 운항관리자는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
人)8)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실관계조사
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 그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6)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의 2005년도 수송실적임.

7) 

김명식,「특수법인론」,한국학술정보,2005.

8) 참조 : 

김남진,김연태,「행정법Ⅰ」,법문사,2005,87쪽 ;公權力이 부여된 私人-사인은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행정주체의 상대방인 행정객체로서의 지위를 가짐이 보통이다.그러나 때로는 사인도 자신의 이
름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는데,이를 공무수탁사인(Beliehene)이라
고 한다.이러한 공무수탁사인은 일정한 범위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
으므로 그 한도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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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여여여객객객선선선 보보보안안안관관관리리리제제제도도도 분분분석석석

222...333...111보보보안안안위위위협협협 및및및 리리리스스스크크크

일반적으로 보안 리스크는 사건의 발생 빈도(Frequency)와 사고의 결
과인 재해(Consequence)로 다음 식으로 표시 될 수 있다.

SecurityRisk=Frequency×Consequency………… (1)
여기서 발생빈도(Frequency)는 위협의 정도(Threat)와 취약성(Vulnerability)

의 두 요소로 표시 할 수 있다.따라서 식(1)은 다음의 식(2)과 같이 세 요소로
구별하여 나타낼 수 있다.

SecurityRisk=Threat(T)×Vulnerability(V)×Consequency(C)
…………(2)
여기서 위협(T)은 특정한 목표물이나 시나리오로서 보안위협이 가해

질 정도를 나타내며 취약성(V)은 보안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예방할
조치의 부족을 의미한다.재해결과(C)는 보안공격이 성공하였다면 발생
할 수 있는 유무형의 손실의 크기를 말한다.

222...333...222해해해양양양보보보안안안 취취취약약약성성성

해양은 지구의 2/3이상을 차지하고 교역화물의 80% 이상을 운송하는
약 50,000여척 선박의 교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해상은 육상과 항
공 교통과는 달리 치안세력에 의해서 유효하게 관제되거나 안전관리되는
데는 취약성이 있다.그 첫째 이유로 모든 해양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서 치안세력을 배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둘째의 이유로는 비교적
잘 보호되고 있는 육상이나 항공의 목표물과는 달리 선박이나 항만에 테
러분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셋째,선박이나 항만에 보안장비나
보안세력의 배치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넷째,해양종사자들이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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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훈련으로 인한 해상안전 문화는 정착되어 있으나 해상보안문화가
형성되지 않아 보안은 군(軍)이나 경찰이 해주는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
다.마지막으로 해상활동은 국제적인 관계로 국가간의 보안의식이 다르
고 주관적인 해상보안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국제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어렵다.

222...333...333선선선박박박보보보안안안의의의 취취취약약약성성성

경제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은 <그림7>처럼 대략 다섯 종류의 위협 시
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첫째는 선박이 테러리스트 조직을 지원하거나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밀수나 핵ㆍ화학ㆍ방사성 물질 또는 재래식 무
기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시나리오이다.둘째는 선박이 무기 그
자체로 사용되어 지는 경우로 선박을 항만시설이나 해안가에 위치한 원
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목표물에 충돌시키는 시나리오이다.세 번째 시나
리오는 원유나,LNG등과 같은 폭발성이 강한 화물이 적재된 선박을 대
량살상 폭탄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네 번째는 국제무역이나 세계경제
를 마비시키기 위하여 주요국제항로나 항만에 선박을 침몰시키는 시나리
오를 예상할 수 있다.마지막으로는 선박 그 자체가 목표물이 되는 경우
로 대형여객선이나 고가의 선박을 납치하여 테러리스트의 목적 달성에
이용되는 시나리오이다.

222...333...444국국국제제제적적적 대대대응응응

항공기를 이용한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선박에 의한 테러의 취약
성을 인식하게 되었고,이러한 선박에 대한 테러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미국을 필두로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책으로는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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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ContainerSecurityInitiative),ISPSCode(InternationalShipandPortfacility
SecurityCode)가 있다.

111)))PPPSSSIII

PSI는 해상을 통한 불법무기나 핵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
법적인 대량살상무기,핵물질,유도기술 및 장치를 운반하거나 그럴 가능
성이 의심되는 선박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조사하고 차단하기 위한 조치
이다.

222)))CCCSSSIII

미국 선주들은 컨테이너가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과 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국제화물 수송에 있어
서 일반적인 컨테이너 화물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조치로서 컨테
이너에 의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공유시스템을 구축
하고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적재되는 항만에서 컨테이너 검사를 하여 보
안위협이 없는 컨테이너를 수송하기 위한 조치이다.

333)))IIISSSPPPSSSCCCooodddeee

PSI나 CSI는 미국이 주도한 조치이나 ISPSCode는 이와 달리 형식적
으로는 IMO가 주체가 된 대테러 대응조치이다.선박과 항만은 보안평가
와 계획에 따른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선박,회사,항만에는 보안책임자
를 두어 보안정보 및 보안조치의 책임과 의무를 부가하고 국제적인 공조
에 의한 해상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으로 2004년 7월 1일부
로 SOLAS협약에 첨가되어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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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555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의의의 보보보안안안

우리나라 연안여객선은 ISPSCode(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본선에는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직원도 없으며,여객
선 터미널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보안업무도 낮은 단계의 보안업무에 불
과하여 사실상 보안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셈이다.대구지하철참
사와 같은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9)또는 준(準)테러가 여객선에서 발생
한다면 참으로 참담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운항관리자10)의 직무 중에는 보안업무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또한 여

객선내에 보안세력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여
객선에서 테러나 준(準)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법규와 제도를 조
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여객선에서의 사고예방과 재해의 최소
화를 위해서 운항관리자의 충원이 필요하다.

9)박순진,앞의 논문,206쪽 참조.

10) 해운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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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 분분분
지지지 역역역 운운운항항항관관관리리리자자자 통통통신신신사사사 구구구 분분분

지지지 역역역 운운운항항항관관관리리리자자자 통통통신신신사사사

계 63 5
여 수

여 수 5 -
본 부 7 - 녹 동 1 -

부 산 부 산 5 - 제 주 제 주 4 3
인 천 인 천 6 -

마 산
마 산 2 -

목 포
목 포 6 1 속 천 1 -
송 도 1 - 안 골 1 -
북 항 1 - 거 제 장승포 1

완 도
완 도 4 1

군 산
군 산 3 -

갈 두 1 - 격 포 1 -
마 량 1 - 통 영 통 영 4 -

동 해 동 해 1
포 항

포 항 3
보 령 보 령 3 울릉도 1

<표6>전국 운항관리자 배치현황

안전지원
본부장 ⇨⇨⇨ 안전관리실장 ⇨⇨⇨

안전운항팀
안전제도팀
안전지도팀

본부

지부장 ⇨⇨⇨ 운항관리실장 ⇨⇨⇨ 운항관리자(통신사)지부
<표5>한국해운조합 본ㆍ지부 관리체계

[2006.7.31현재 ]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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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s 

Mean

Weapon

Bomb

Tool

Target
Terrorists

 

․․․

Fund and network by 

smuggling
․․․

Transport chemical, 

biological materials

․․․

Hijack ship and persons

․․․

Crash and ram ports, 

utilities

․․․

Disrupt channels

․․․

Cripple global economy

TTTeeerrrrrrooorrriiisssmmm bbbyyyvvveeesssssseeelllsss

<그림7>선박테러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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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해해해양양양 안안안전전전 및및및 보보보안안안의의의식식식 조조조사사사

333...111안안안전전전 및및및 보보보안안안의의의식식식 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333...111...111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여객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의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
고 해양안전에 부가하여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는 해상테러에 대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은
연안여객선 선박직원,운항관리자,해양경찰관,여객을 대상으로 2005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조사하였다.선박직원,해양경찰관,운항관리자는
각각 20명씩 조사를 의뢰하여 100% 회신하였으며 여객에 대해서는 60명
에 대하여 현장 조사하였다.

333...111...222설설설문문문내내내용용용

111)))안안안전전전 및및및 보보보안안안직직직무무무 만만만족족족도도도

연안여객선의 안전 및 보안직무 수행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객,
선박직원,운항관리자,해양경찰관에게 설문조사하였다.여기서 만족도는
식(3)에서와 같이 설문응답자 중에서 만족하는 여객선 관련 종사자 비율
로 표시하였다.

만족도(%)=만족 표시자 수 ×100/설문 응답자 수 …………(3)

설문조사 결과 <그림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사자들의 안전직무의
만족도는 90%이상 상회 할 정도로 높게 표시되었고 보안직무 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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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을 제외한 여객,운항관리자,해양경찰관이 50%로 나타났다.안
전직무 만족도가 보안직무 만족도보다 훨씬 높게 조사되었다.이는 여객
선에 종사하는 선원 및 회사직원들의 보안업무의 이해도가 낮고 오랜 기
간동안 해상의 선박생활에 정착되어 가는 안전문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안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222)))안안안전전전 및및및 보보보안안안 교교교육육육의의의 필필필요요요도도도

여객선에서 선박직원들의 안전업무와 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ㆍ보안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그림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보안
교육의 필요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다른 관련 종사자들보
다 보안업무에 익숙한 해양경찰관은 안전ㆍ보안교육의 필요성에 90%이
상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선박직원과 운항관리자들은 교육의 필요성
에 대하여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높은 반면 보안교육의 필요성은 낮게 조
사되었다.해양경찰관을 제외한 다른 종사자들은 보안업무를 자신의 업
무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33)))업업업무무무 만만만족족족도도도와와와 교교교육육육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비비비교교교

<그림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객선의 안전업무의 만족도는 높고
교육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이는 여객선 관련 종사자들이 안전 업
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안전사고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끝임 없
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반면 보안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낮고 교육의 필요성도 낮게 조사되었다.이는 대부분의 여객선
종사자들이 보안업무를 고유의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 수동적인 보안관
(保安觀)을 가지고 있으며,보안위협을 낮추기 위한 소극적인 노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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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444)))여여여객객객선선선의의의 위위위협협협요요요소소소

여객선 관련 종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객선에서의 사고위협 요소
별 위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고발생 요인으로서 감항성,기상악화,테
러,운항자 과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직무만족도나 교육의 필요성
과는 달리 <그림11>에서와 같이 전 관련 종사자들의 50%이상이 테러
(준테러)가 여객선의 사고 위협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다.선박직원의 입장
에서는 기상악화가 제일의 사고위협요소이고 해양경찰관의 입장에서는
테러가 사고위협요소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선박사고의 원인으로 판
단되는 경향과는 다르게 운항자 과실이나 감항성은 사고의 위협요소로
낮게 인식되고 있다.<그림12>와 같이 여객이나 선박직원은 보안위협의
대응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질문에는 여객과 선박직원은 운항관리자나
해양경찰관에 비해서 낮게 답변하였다.그러나 현장 보안업무는 주관 담
당자인 해양경찰관과 운항관리자는 50%이상이 취약한 것으로 답변하였
다.

555)))보보보안안안위위위협협협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대대대응응응도도도

여객선에서의 테러나 준(準)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도에 대한 질문에는
<그림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객선 관련 종사자들의 50% 이상이 보
통이라고 답변하였으며 25%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해
양보안의 현장세력인 해양경찰도 30% 정도가 대응 준비가 미흡한 것으
로 답변하였다.

666)))안안안전전전ㆍㆍㆍ보보보안안안장장장비비비의의의 적적적합합합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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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객선에 설치된 안전장비의 적합도에
대한 설문에는 여객선 운항 주체인 선박직원은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답
변하였으며,운항관리자와 해양경찰관은 적합도가 낮고 미흡하다는 답변
이 많았다.반면 <그림15>와 같이 보안장비의 적합도에 대한 질문에는
해양경찰관이 적합하다고 답변한 수가 가장 많았고 운항관리자가 가장
적었다.

777)))보보보안안안사사사고고고의의의 시시시스스스템템템적적적 예예예방방방도도도

고위험(高危險)테러시대에 있어서 여객선의 보안사고 예방에 체계적
인 활동이 수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림16>과 같이 해양경찰관,
여객,선박직원 순으로 높게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그러나 운항관리자
나 선박직원은 보안사고의 체계적 예방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수는
40% 이상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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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여객선의 안전 및 보안직무 만족도 [단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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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여객선의 안전 및 보안교육 필요성 [단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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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직무안전직무안전직무안전직무

안전교육안전교육안전교육안전교육

보안직무보안직무보안직무보안직무

보안교육보안교육보안교육보안교육

<그림10>안전 및 보안업무 만족도와 교육필요성 비교 [단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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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위험요소별 위험도 [단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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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테러 및 준(準)테러의 취약성 [단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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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여객선 보안위협 대응도 [단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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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안전장비의 적합도 [단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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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보안장비의 적합도 [단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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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체계적인 보안사고 예방활동 [단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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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분분분석석석

333...222...111 보보보안안안업업업무무무의의의 현현현장장장 업업업무무무화화화

연안여객선에 보안사고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되고 있으
나 여객선 관련 종사자들은 보안업무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
다.연안여객선의 선박종사자나 여객은 능동적인 보안사고 예방활동보다
는 보안(Security)은 해양경찰이나 군(軍)이 해주는 서비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선박에서의 안전업무는 다양한 사고의 경험을 통해서 주체
적인 업무로서 중요도가 있는 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나,보안업무는 구체
적인 사고의 경험이 적고 업무의 성격상 안전업무와 상반되는 성격이 강
해 연안여객선의 주요 업무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보안위협을 식별하고 위험도에 따라 보안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

인 메뉴얼을 작성하여 연안여객선 선박종사자들이 현장 업무로 인식하고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333...222...222보보보안안안문문문화화화 정정정착착착

안전업무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함으로서 사고리스크를 낮추는 반
면 보안업무는 비공개적인 정보의 수집과 연락체계가 있어야 한다.보안
위협이 발견되었을 때 군(軍)이나 해양경찰 등 보안세력에 신고로 그 역
할이 끝나던 시대에서 선박직원이나 여객이 보안위협을 스스로 낮추는
고(高)테러 시대에 살고 있다.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다양성을 가진 사회가 됨으로서 이로 인한 국내의 보안 위협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국민과 현장업무 종사자들의 보안문화는 정착되지 않은 상태
이다.소수의 세력으로 대응하던 전통적인 보안위협과는 달리 조직적이
고 자기희생적인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고 첨단 대량살상무기 등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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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고도의 보안 위협이 상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모두의 노력으로
보안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보안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333...222...333보보보안안안위위위협협협대대대응응응 교교교육육육훈훈훈련련련의의의 강강강화화화

사고에 의한 재해예방으로 3E(Education,Engineering,Enforcement)
중 교육,훈련처럼 높은 효과가 있는 것은 없다.연안여객선의 보안위협
별로,시나리오별로 선박직원과 여객의 행동지침과 업무를 숙지하고 반
복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보안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국내법이
나 국제협약에서 강제되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나 훈
련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으로부터 여객과 선박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보안사고에 직면하더라도 최소의 피해로 국한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333...222...444여여여객객객선선선 관관관련련련 기기기관관관의의의 유유유기기기적적적인인인 대대대응응응

보안위협의 식별,보안위협의 예방,보안위협의 대응 등의 보안관련
업무는 유기적인 보안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국내의 해양 대테
러 대응체계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나,이러한 대응체
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유기적인 협조
가 선행되어야 한다.여객선 보안위협대응의 4대 주체인 여객과 선박직
원,운항관리자11),해양경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333...222...555보보보안안안장장장비비비의의의 보보보완완완 및및및 개개개발발발

다양한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하기 위해서 여객선의 특성에

11) 해운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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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장비의 보완이 필요하다.출입관리시스템,감시시스템,경보시스템
의 개발과 활용은 보안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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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문문문제제제의의의 도도도출출출

333...333...111법법법과과과 제제제도도도의의의 미미미비비비

미국에서 발생한 9.11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국제적으로는 ISPSCode가 제
정되었다.그러나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은 불특
정다수를 향한 범죄는 테러에 비길만한 사건으로서 준(準)테러가 국내에
서도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해상에서 특히 연안
여객선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그러므로 국내실정에 맞는
연안여객선 보안관리코드의 제정이 시급하다.

333...333...222여여여객객객선선선 안안안전전전 및및및 보보보안안안관관관리리리의의의 일일일원원원화화화

기존 연안여객선 안전 및 보안관리 업무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해운조합 등에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업무의 중복은 물
론 책임소재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사각지대(死角地帶)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안(security)업무는 종합적인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의존할 때가
많으므로 여객선안전운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항관리자를
특정기관에 소속하게 하여 연안여객선 안전 및 보안관리업무의 일원화와
체계적인 운항감독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여객선 안전확보와 더불어 다
양한 보안 위협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333...333...333긴긴긴급급급시시시 여여여객객객선선선 보보보안안안관관관리리리 기기기법법법 개개개발발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여객선의 운
항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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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비상사태 발생시의 대응 프로그램은 운항회사의 자체계획에 거의
일임되어 있는 실정이나 회사의 인식부족과 전문가 부족으로 막대한 인
명피해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다.특히,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12)가 연안여객선에서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
월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연안여객선의 보안사고 방지와,보안사고 발생 후의 효
과적인 대응을 위한 연안여객선 보안관리기법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333...333...444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보보보안안안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축축축

법률에 의존하는 규제적인 연안여객선 보안관리는 선박종사자와 선주,
여객의 보안의식에 따라 그 결과는 좌우될 것이며,해상여객운송업의 경
쟁적 경영환경하에서는 소극적인 대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여객선은
단순한 여객의 운송수단으로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및 관광의 주요 인프
라로서 그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복잡해지고 다양한 여객선의 위험요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적극적인 보안관리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여객선과 여객선운항관리실13)에 설치되어 있는 AIS장비를 활용

한 여객선의 선위를 실시간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는 선박모니터
링시스템(VMS)과 더불어 여객선운항관리실에는 <그림17>과 같이 여객
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와 여객선의 정보를 실시간에 공유하고 연안
여객선에서의 보안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보안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이 필
요하다.
여객선은 다수의 인질확보가 쉽고 선박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

에 화물선보다 테러의 대상이 되기 쉽고 다른 보안위협에도 취약하다.

12) 

박순진,앞의 논문,206쪽 참조.

13) 한국해운조합 각지부에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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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에서 보안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객선의 보안리스크를 실
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에서는 보안관리코드에 의한 보안관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장래에 모든 여객선은 이 코드에서와 같이 여객
선의 보안위험을 평가하고 여객선의 항로와 선박의 특성에 맞는 보안계
획을 수립하여 보안위협에 대비하여야 하며 종사자들은 이에 대한 훈련
과 연습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장래에는 운항관리자14),선박종사자,선
주 그리고 항만시설운영자는 여객선의 보안업무의 주체로서 보안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해양보안세력인 해양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을 구축해
야한다.형식적인 절차와 인식에서 탈피하여 연안여객선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333...555운운운항항항관관관리리리자자자111555)))의의의 보보보안안안업업업무무무 미미미수수수행행행

해상여객 연간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해
운법제24조에 의한 운항관리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기존의 과적ㆍ과승 등 감항성(내항성)이나 운항자 과실 위주
의 안전환경에서 테러위협,광인(狂人),선박에 적재한 위험물,자연재해
등으로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003년 2월 18일 발생
한 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16)가 연안여객선에서
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운
항관리자의 보안업무에 관한 전문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운항관리자의 직무에 게기되어 있는 여객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승선권

과 위험물의 취급,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선박종사자 교육중 대테러에
관한 내용 등은 지금까지는 안전(Safety)업무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는
테러나 준(準)테러에 대비하는 해상보안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결과

14) 해운법 제24조.

15) 해운법 제24조.

16) 

박순진,앞의 논문,2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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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므로 보안(Security)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사실상 보안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ISPS
Code)에서 보듯이 이미 보안(Security)이라는 개념은 해상에서의 인명안
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제11-1장,제11-2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차제에 연안여객선 보안시스템(SecuritySystem)이 구축
되어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보안심사,안전 및 보안의 상충요소에 대한
조정,보안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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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ShipMonitoring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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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보보보안안안시시시스스스템템템

444...111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보보보안안안관관관리리리코코코드드드의의의 제제제정정정배배배경경경과과과 목목목적적적

444...111...111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보보보안안안관관관리리리코코코드드드의의의 제제제정정정 배배배경경경

해상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은 보안 강화를 위해서 해양경찰 등 보안세
력이 고정적으로 승선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비교적 잘 보호되
고 있는 육상이나 항공의 목표물과는 달리 연안 여객선과 여객선터미널
은 테러분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또한 여객선이나 여객선터
미널에 보안장비가 거의 비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선박종사자들이
안전교육이나 훈련으로 인한 해상안전 문화는 정착되어 있으나 보안은
군(軍)이나 경찰이 해주는 서비스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해상보안문화
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나,해양보안위협은 밀입국,밀수,불법무기,마
약유통,반달리즘(Vandalism),준(準)테러,테러 등으로서 다양화되고 있
으며 조직화되고 있다.여객선의 수많은 인명과 재산,환경오염 등을 고
려하면 보안사고 리스크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특히 2003년 2월 18
일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은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17)가 여객선에
서 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고 본다.여객선의 보안사고의 예방과 보안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
제 구축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444...111...222목목목적적적과과과 대대대상상상

연안여객선 보안관리코드는 연안여객선과 여객선터미널시설에 대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보안취약성을 보완하고 보안위협에 효과

17) 

박순진,앞의 논문,206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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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여
객선 보안관리코드는 여객선의 보안위협특성과 보안환경에 맞도록 여객
선 관련 종사자들에게 보안교육과 훈련을 통한 보안문화를 정착시키고
보안위협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연안여객선 보안주체들 간에 해상보안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본 코드의 적
용대상은 연안여객선과 그 여객선이 이용하는 여객선터미널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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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보보보안안안관관관리리리코코코드드드의의의 주주주요요요구구구성성성

444...222...111보보보안안안등등등급급급의의의 설설설정정정 등등등

111)))보보보안안안등등등급급급의의의 설설설정정정111888)))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여객선과 여객선터미널시설
에 대하여 보안등급을 설정할 경우에는 보안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위협
정보의 신뢰도,위협정보의 확증정도,위협정보의 구체성 또는 긴급성,
잠재적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안여객선 보안등급을 각각 1등급,2등
급,3등급으로 설정한다.또한 여객선의 종류․항로별로 보안등급을 조정
할 수 있으며,여객선의 보안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 보안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22)))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안안안전전전 및및및 보보보안안안의의의 기기기본본본계계계획획획111999)))

①①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여객선 안전 및 보안에 관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②② 기본계획에는 연안여객선 보안에 관한 종합적·장기적인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③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행정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444...222...222선선선박박박내내내(((船船船舶舶舶內內內)))보보보안안안

111)))위위위해해해물물물품품품 휴휴휴대대대 금금금지지지222000)))

18)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10조 및 제11조 참조.
19)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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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①① 선박에는 무기(탄저균·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다),도검
류,폭발물,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휴대하거나 탑재할 수
없다.다만,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②② 무기 또는 물건 등을 휴대하고자 하는 자는 승선 전에 이를 당해 선
박의 선장에게 보관시키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③③③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22)))선선선박박박공공공안안안(((船船船舶舶舶公公公安安安,,,SSShhhiiipppPPPooollliiiccceee)))

①①① 사사사법법법경경경찰찰찰관관관리리리의의의 직직직무무무를를를 행행행할할할 자자자와와와 그그그 직직직무무무범범범위위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법법법률률률
본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7조(선
장과 해원등)는「해선(연해항로이상의 항로를 항로정한으로 하는 총톤수
20톤이상 또는 적석수 2백석이상의 것)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사무장 또는 갑판부,기관부,사무부의 해
원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②②② 선선선박박박공공공안안안(((SSShhhiiipppPPPooollliiiccceee)))조조조직직직구구구성성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명

시된 바와 같이 연해구역이상의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선장(船長)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이며,선장(船長)이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로 임
명한 해원(海員)을 연안여객선 보안관리코드에서는 선박공안(船舶公安,

20)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2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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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olice)으로 칭하여 여객선내에 선박공안 조직을 구성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보안계획서에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인

선장(船長)이 여객선의 보안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응조치,여객선의 보안
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요청에 대하여 최
우선적으로 의사결정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이를 보장하여
야 한다.
다만,평수구역만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선장
(船長)에 의한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직무를 행할 수 없으므로,이
경우 선박공안(船舶公安,ShipPolice)은 단지 선박 내에 보안책임자(保
安責任者)로서 보안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한다.
③③③ 선선선박박박공공공안안안(((船船船舶舶舶公公公安安安,,,SSShhhiiipppPPPooollliiiccceee)))의의의 표표표시시시
선박공안(船舶公安,ShipPolice)의 복장이나 신분증을 소지한 해원(海

員)에 의한 여객선내에서의 보안활동은 곧 선내에 보안세력의 존재를 알
리는 것이며,사전에 보안사건기도자의 범죄의지를 꺾는 예방활동에 주
력한다면 그 결과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선내(船內)각종 보안안내문이나 보안경고문에도 선장(船長)이 사법경

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④④④ 회회회사사사보보보안안안책책책임임임자자자(((會會會社社社保保保安安安責責責任任任者者者)))222111)))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회사보안책
임자(會社保安責任者)로 임명하여야 한다.다만,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회사보안책임자(會社保安責任者)를 선박의 종류 또는 선박 척수에 따라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333)))선선선장장장(((船船船長長長)))등등등의의의 권권권한한한222222)))

21)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15조 참조.

2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2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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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①① 선장(船長)및 선장으로부터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로 임명받은 선
박공안(船舶公安,ShipPolice)은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을 해치고 인명·재
산에 위해를 주며 선내의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선내의 규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②②② 선박내(船舶內)에 있는 자는 ①①①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선장
(船長)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③③ 선장(船長)등은 ①①①의 행위를 한 자를 체포한 경우 선박(船舶)이 입
항한 때에는 체포된 자가 체포된 상태로 계속 탑승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체포된 자를 하선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한 상태로 출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④④ 선장(船長)으로부터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로 임명받은 선박공안(船
舶公安)이 ①①①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에는 선장(船長)의 지휘를 받
아 행하여야 한다.

444)))승승승객객객의의의 안안안전전전유유유지지지협협협조조조 의의의무무무222333)))

①①① 운항중인 여객선 안에 있는 승객은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나.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다.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라.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마.해사위험물 운송 및 저장규칙에 위반하여 위험물을 사용하는 행위
바.선장의 승낙 없이 조타실 및 기관실 등 출입통제구역에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2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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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② 승객은 운항중인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탈출구·기기 또는 출입통제구역의 출입문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③③ 승객은 선박이 입항한 후 선박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여객선을 점거
하거나 여객선내(旅客船內)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④④ 운항중인 여객선내(旅客船內)의 승객은 여객선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⑤⑤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
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⑥⑥ 선장 등은 승객이 여객선내에서 ①①①의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⑦⑦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여객선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승선을 거절할 수 있다.

444...222...333보보보안안안심심심사사사와와와 보보보안안안증증증서서서 발발발급급급 등등등

111)))보보보안안안평평평가가가222444)))및및및 보보보안안안계계계획획획서서서222555)))

①①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
금 소속 여객선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포함하여 보안평가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여객선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②②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소속 선박에 대하여 여객선보안계획서를 작성

24)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18조 참조.

25)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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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해운법제24조의 운항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여객선에 비치하
여야 한다.여객선보안계획서를 승인한 운항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할해
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2)))여여여객객객선선선보보보안안안기기기록록록부부부222666)))

연안여객선은 여객선보안기록부를 작성하고,이를 3년 동안 당해 여객
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333)))여여여객객객선선선보보보안안안경경경보보보장장장치치치222777)))

연안여객선은 여객선보안경보장치를 탑재하여야 한다.여객선보안경보
장치는 항해선교와 1개 이상의 장소에 작동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며,부
주의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44)))보보보안안안교교교육육육 및및및 훈훈훈련련련

①①① 회회회사사사 등등등의의의 의의의무무무222888)))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소속 여객선과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여객선 보안계획
서에 포함된 내용과 절차 등 보안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②②② 보보보안안안교교교육육육222999)))및및및 보보보안안안훈훈훈련련련333000)))

26)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20조 참조.

27)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22조 참조.

28)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31조 참조.

29)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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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공안 및 회사보안책임자는 보안교육을 이수하고,보안계획서에 규
정하고 있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선장은 여객선의 모든 종사자에게 최소한 매 1월마다 1회 이상,승선

인원의 1/4이상(以上)교체된 경우에는 그러한 선원교체가 이루어진 날
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보안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③③ 보보보안안안교교교육육육기기기관관관333111)))
선박공안 및 회사보안책임자의 보안교육을 실시하거나 보안심사원에

대하여 보안심사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
양경찰청장으로부터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에 의한 보안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보안심사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보안교육기관에 대하여 보안교육
실태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555)))보보보안안안심심심사사사와와와 보보보안안안증증증서서서 발발발급급급

①①① 일일일반반반보보보안안안심심심사사사
이 코드의 적용을 받는 여객선은 해운법 제24조의 운항관리자로부터

운항개시 전에 일반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며,그 결과는 관할 해양경찰서
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32)

일반보안심사는 국내선박보안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고자 할 때나 그
내용을 개정할 때에 행하는 보안심사로,승인된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30)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33조 참조.

31)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34조 참조.

32)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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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활동과 보안장비가 여객선 보안관리코드에 따라 적합하고,정상적으
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33)

②②② 특특특별별별보보보안안안심심심사사사333444)))

관할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에 보안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여객선 점검
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기타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보안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③③ 내내내부부부보보보안안안심심심사사사333555)))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보안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 12월
주기로 내부보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내부보안심사자는 보안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④④④ 국국국내내내여여여객객객선선선보보보안안안증증증서서서의의의 교교교부부부 요요요청청청 등등등333666)))

일반보안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여객선보안심사신청서에 최초보안
심사의 경우에는 승인된 여객선보안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 운항관리
자37)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보안심사에 합격한 여객선에 대하여 운항관리자는 관할 해양경찰
서장에게 국내여객선보안증서(國內旅客船保安證書)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국내여객선보안증서를 소속 선박에 비치하
여야 한다.

⑤⑤⑤ 보보보안안안심심심사사사원원원의의의 자자자격격격기기기준준준333888)))
보안심사원은 기본경력과 교육경력의 자격기준을 모두 가진 자이어야

33)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36조 참조.

34)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40조 참조.

35)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41조 참조.

36)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45조 참조.

37) 해운법 제24조.

38)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5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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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44...222...444보보보안안안통통통제제제 등등등

111)))비비비상상상계계계획획획의의의 수수수립립립39)

①①① 여객선터미널운영자는 선박안전 및 보안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동요령,통신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비
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②②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③③ 비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수립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22)))보보보안안안통통통제제제

①①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여객선 및 여객선터미널시설에 대하여 보안관리
체제가 연안여객선 보안관리코드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그 기준
에 미달한 경우와 연안여객선 보안위협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40)
②②② 해운법 제24조의 운항관리자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여객선의 출
항정지 등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운항관리자는 승인된
여객선보안계획서 및 국내여객선보안증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또는 여
객선의 보안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선장에게 입항ㆍ출항시간의 조정ㆍ출항정지 또는

3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31조 참조.

40)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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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1)

333)))점점점검검검 및및및 현현현장장장실실실태태태조조조사사사 등등등444222)))

①①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선박보안감독관
으로 지정하여 선박에 출입하여 국내여객선보안증서 및 보안계획서의 비
치여부 등 선박보안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또한 해양수산
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보안심사업무의 개선,보안심사기법의 개발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여객선에 대한 보안심사
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심사 사항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②②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여객선터미널시설과 여객선의
보안관리상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
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여객선터미널운영자에 대하여 개선에 필요한 시정조치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③③③ 운항관리자는 일반보안점검을 실시하고,운항관리자 및 선박보안감독
관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점
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피점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④④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公務員)및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⑤⑤ 선박보안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반보안점검 및 특별보안점검

41) 

여객선운항관리규칙(해양수산부령 제259호,2003.11.20)제7조 참조.

4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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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444...222...555여여여객객객선선선터터터미미미널널널시시시설설설 및및및 선선선박박박 등등등의의의 보보보안안안

111)))여여여객객객선선선터터터미미미널널널시시시설설설 보보보안안안

①①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업무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여
객선터미널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
도록 한다.
②②② 이 계획에는 여객선터미널시설의 보안주체를 명시하거나 보안계획서
에 의한 관할 여객선터미널시설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기준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여객선터미널시설 회
사보안책임자의 임명,보안평가의 시행 및 보안계획서에의 반영,보안계
획서의 작성 및 승인,보안기록부의 작성 및 유지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야 한다.43)
③③③ 여객선터미널운영자는 여객선터미널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안
전 및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여객선터미널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
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44)

222)))여여여객객객선선선터터터미미미널널널시시시설설설 보보보호호호구구구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444555)))

①①① 여객선터미널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계류장 등 여객선터
미널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

43)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 참조.

4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11조 참조.

4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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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②② 여객선터미널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
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③③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333)))보보보호호호구구구역역역의의의 출출출입입입허허허가가가444666)))

①①① 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차량은 여객선터미널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②②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444)))승승승객객객의의의 안안안전전전과과과 여여여객객객선선선의의의 보보보안안안444777)))

①①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과 여객선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②②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승객이 승선한 여객선을 운항하는 경우 당해
여객선에 승선 중인 해원 중에서 선박공안(船舶公安)을 지정하여 승선시
켜야 한다.
③③③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조타실 출입문의 안전강화 등 선박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④④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
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선박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46)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13조 참조.

4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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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승승승객객객 등등등의의의 검검검색색색444888)))

①①① 여객선에 탑승하는 자는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②② 여객선터미널운영자는 선박에 탑승하는 자,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
색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관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여객선터미널운영자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③③③ 여객선터미널운영자는 보안검색을 직접 실시하거나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여객선터미널운영자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
청장의 지정을 받은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④④ 여객선터미널운영자는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여객운임에 부과
할 수 있다.
⑤⑤⑤ 보안검색비용의 부과와 운송정보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⑥⑥⑥ 보안검색의 방법·절차·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
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666)))승승승객객객이이이 아아아닌닌닌 자자자 등등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검검검색색색444999)))

여객선터미널운영자는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자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4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15조 참조.

4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1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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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통통통과과과 또또또는는는 환환환승승승 여여여객객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보보보안안안검검검색색색 등등등555000)))

①①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이 입항한 때에는 통과 또는 환승 승객
으로 하여금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②② 여객선터미널운영자는 여객선에서 내린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
대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③③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여객
선터미널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88)))선선선식식식(((船船船食食食)))등등등의의의 통통통제제제555111)))

①①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위해물품(危害物品)이 선내식(船內食)또는 선
내저장품(船內貯藏品)을 이용하여 선박내(船舶內)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②② 선식 및 선내저장품 유ㆍ출입 통제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999)))보보보안안안검검검색색색 실실실패패패 등등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대대대책책책555222)))

①①① 여객선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
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
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나.허가받지 아니한 자 또는 물품이 보호구역으로 들어간 경우

50)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17조 참조.

5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18조 참조.

5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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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 밖에 선박보안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②② 해양경찰청장은 ①①①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이 도
착하는 항만에서 해당 선박을 적절한 격리 계류장 등으로 유도하여 보안
검색과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1000)))선선선박박박서서서류류류의의의 보보보안안안관관관리리리절절절차차차 등등등555333)))

①①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수하물 꼬리표 등 선박서류에 대한 보
안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②② 선박서류의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
경찰청장이 정한다.

444...222...666여여여객객객선선선테테테러러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대대대응응응

111)))여여여객객객선선선테테테러러러발발발생생생 신신신고고고 및및및 보보보고고고체체체계계계555444)))

①①① 여객선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여객선테러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②② 해양경찰청장은 여객선의 안전 및 보안을 해(害)하는 정보를 알게 되
었을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등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③③ 여객선테러사건 발생의 신고 또는 여객선테러관련 정보를 통보받은
해양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장(長)은 현장을 즉시 확인하여 통제․보존
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사태 등 선박테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20조 참조.

54) 

정형근의원 대표발의,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3913,2006)제2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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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해해해상상상테테테러러러대대대책책책본본본부부부의의의 설설설치치치․․․운운운영영영555555)))

①①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에서 선박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
는 경우 선박테러예방 및 현장에서의 선박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테러대
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②② 해상테러대책본부의 장(長)은 사건현장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지휘본
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長)에게 전문인력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③③ 현장지휘본부장은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책임자
를 소집하여 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333)))선선선박박박테테테러러러진진진압압압시시시 보보보호호호우우우선선선순순순위위위555666)))

테러의 진압은 다음의 보호우선순위에 따라 진압계획을 수립하여 행
(行)하여야 한다.
①①① 인명보호
②②② 선박보호
③③③ 화물보호
④④④ 기타

444)))대대대테테테러러러특특특공공공대대대 운운운영영영 및및및 출출출동동동555777)))

①①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테러진압을 위한 테러대책특공대(이하 “대테러특

55) 

정형근의원 대표발의,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3913,2006)제22조,제25조 참조.

56) 

정형근의원 대표발의,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3913,2006)제23조 참조.

57) 

정형근의원 대표발의,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3913,2006)제24조,제2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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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②② 선박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 및 구조대
의 출동 여부는 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444...222...777선선선박박박보보보안안안장장장비비비 등등등

111)))선선선박박박보보보안안안장장장비비비의의의 확확확충충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선박보안장비의 종류,성능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58)
테러나 준(準)테러의 다양한 수법 및 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 장

비의 확충이 필요하다.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은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
가 여객선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휴대용 화학작용제탐지
기,휴대용 폭발물탐지기,방폭가방,검측용 반사경SET,X-RAY검색기,
문형금속탐지기,봉형금속탐지기,폭발 효과 감소 장비 등과 같은 대테러
장비의 확충이 절실하다.

222)))검검검색색색기기기록록록유유유지지지555999)))

여객선터미널운영자 및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검색업체는 검색요원의
업무,현장교육훈련기록 등의 여객선터미널시설 검색에 관한 기록을 해
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5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27조 참조.

5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법률 제7926호)제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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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여객선 운항현황 및 여객선사고를 분석하고,안전관리체계와 운항관리
자제도를 중심으로 한 여객선 안전관리제도 분석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사
실관계조사 권한의 부여를 주장하였다.그리고 보안위협 및 리스크,해양
보안의 취약성,선박보안의 취약성,국제적 대응,연안여객선의 보안을
내용으로 하는 연안여객선 보안관리제도를 분석하였다.
연안여객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의식에 대한 현황을 파

악하고 해양안전에 부가하여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는 해상테러에 대한
정책대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로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국
내여객선에서는 첫째 보안업무의 현장 업무화,둘째 보안문화의 정착,셋
째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넷째 여객선 관련 기관
의 유기적인 대응,다섯째 보안장비의 보완 및 개발,여섯째 여객선 보안
관리에 관한 법과 제도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여객선에서의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와 안전 및 보안의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안여객선의 안전환경을 파악
하고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객선 보안등급의 설정,선박
공안(船舶公安,ShipPolice)및 여객선보안,보안교육 및 훈련,보안심사
와 보안증서 발급,운항관리자의 보안업무 수행,여객선터미널시설 보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안여객선 보안관리코드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연안여객선이 이용하는 여객선터미널시설의 보안은 관계기관의 대테

러대책의 일환으로 취급되고 있을 뿐 관련 법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
지 않다.연안여객선터미널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요
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안여객선 보안관리코드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등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연안여객선 보안관리코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지만 연안

여객선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첫째,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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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해상테러대책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해상테러대책 연구기
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60).둘째,국내 여객선에서의 테러대응을 위하
여 단계별,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메뉴얼 및 지원프로그램
이 필요하다.셋째,연안여객선 보안관리코드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안여객선 보안관리코드에서와 같이 해운법 제24조의 운항관리자가 직무

로서 보안업무을 수행하고,연안여객선에서는 사법경찰관인 선장을 중심으
로 하는 선박공안(船舶公安,ShipPolice)조직을 구성하여 보안계획서에
의한 보안시스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연안여객선에서 테러나 준(準)테
러의 발생을 방지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60) 

정형근의원 대표발의,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3913,2006)제3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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